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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한 국제적 이중과세조정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정 유 석*

< 국문초록 >

경제활동의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확대되면서 ‘국제적 이중과세’의 조세문제가 많이 발생

되어 왔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제활동에 국경이 없고 소득의 경계도 없기 때문에 국제적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한 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과세의 문제

는 세계화 시대에 적극적인 국제투자활동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적용

되고 있는 외국세납부액공제 방식에 의해 이러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다면 국내기

업의 해외진출이 가속화되고 국제경쟁력도 보다 더 제고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이중과세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

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과 구체적인 발생 형태를 문헌적으로 살펴보고 이중과세의 조정 방법

별 장･단점을 검토한다. 또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에 대한 한･일 외국납부세액 조정제도의 비교 

및 예시를 통해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중과세 조정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미 유럽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고 국제적 이중과세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국외소득면제 방식으로의 전환

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 국제적 이중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소득면제, 조세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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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경제사회가 글로벌화된 오늘날 중소기업이 관련된 많은 기업이 국경을 초월허여 해외에 진

출하고 있는 상황이 현저하다. 이러한 경제활동의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확대되면서 국가간 조

세문제가 많이 발생되어 왔다. 즉 다국간에 과세가 중북되는 ‘국제적 이중과세’의 문제이다. 

이는 과세원인이 되는 수입 등에 대하여 동일한 세금이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으로서 하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의 양국가에서 과세가 발생하는 것이다. 더욱이 경제활동에

는 국경이 존재하지 않고 소득에도 경제가 없다. 따라서 국가의 범위를 초월한 국제적 경제활

동이 이루어지는 한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상황은 개별 

국가들이 각자의 고유 과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과세의 문제는  세

계화 시대에 적극적인 국제투자활동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는 이러한 국제적 경제활동에서의 이중과세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요국들의 경

우와 비교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연유된 것이 아닌 경우 일본에서

는 국제적인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외국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여 이중과세의 문제를 조정해주

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과 미국간의 일‧미조세조약과 일본과 중국간의 일‧중 조세조약 등이 

있다. 조세조약의 정식명칭은 ’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해 이중과세의 회피 및 탈세방지 목적

의 일본과 미국(또는 중국)간 조약‘으로 되어 있다. 2012년 10월 현재 53개국과 조약을 체결

하고 64개국 지역과의 사이에서 적용하고 있다. 이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국제적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과 구체적인 발생 형태를 살펴봄으로써 이중과세

의 조정 방법별 장･단점을 검토한다. 또한 우리나라가가 채택하고 있는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의 개정(2015부터 적용) 내용을 검토한다. 이러한 문헌적 고찰과 이중과세에 대한 국제적 과세

방안의 흐름에 기초한 향후 개선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성은 다

음과 같다. 제 Ⅱ장에서 국제적 이중과세의 정의 및 발생원인과 조정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제 

Ⅲ장에서 거주자와 내국법인에 대한 한･일 외국납부세액 조정제도의 비교 및 예시를 통해 외

국납부세액공제의 이중과세 조정효과를 살펴본다. 제 Ⅳ장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국

제적 동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 Ⅴ장에서 요약 정리하였다.  

 

Ⅱ. 국제적 이중과세의 개요

1. 이중과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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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는 국가의 거주자인 개인과 내국법인 등의 납세자에게 발생되는 것으로 과세와 거

래사실에 대해 동일한 종류의 조세가 중복되어 과세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A사가 외국

으로부터 수령한 소득에 대해 외국(소득원천지국)과 국내(거주지국)에서 이중으로 법인세가 과

세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중과세는 국내에서의 과세요인에 대해 발생하는 경우와 국내와 

해외에서의 과세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즉 국내적 이중과세와 국제적 이중과세로 

구분된다. 국내적 이중과세에는 주주의 배당금에 법인세와 소득세가 중복 발생하는 배당소득

의 이중과세가 있다. 또한 국제적 이중과세는 다국적 기업의 2개국 이상의 국가에 걸쳐 지점

을 둔 기업의 경우에서 발생된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각국에는 고유의 과세권이 있다. 특히 

국제적 이중과세는 2가지로 구분된다. 즉 동일납세자에 대해 2개국 이상의 복수국가가 과세하

는 법률적 이중과세와 동일과세물건과 소득에 대해 복수 국가가 과세하는 경제적 이중과세로 

구분된다. 

                       

2. 국제적 이중과세 발생 

2.1 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

국제적 이중과세는 다국적기업과 같이 복수의 국가에 걸쳐 지점을 둔 기업과 소득에 복수의 

국가로부터 과세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거주자의 경우 무제한 납세의무를 가진다. 이는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자국의 거주자(법인, 개인)인 경우 거주자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

든지 수령한 소득이 있으면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거주자가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한 전세계 소득을 과세하는 것이다. 이 경우 외국으로

부터의 소득에는 해당 국가(소득원천지)의 과세권에 따라 소득세(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따

라서 복수의 국가에 걸쳐 과세됨으로써 국제적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국제적 이중과세는 자국(거주지국) 입장에서 보면 자국 이외의 국가

(원천지국)에도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국적 기업이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 등 지점을 둔 원천지국으로부터도 과세되는 상태이다. 즉 하나의 과세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해 동일한 세금이 이중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납세자(거

주자)가 국경을 넘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 거주지국내에 거주자가 얻은 소득 뿐 아니라 자

국이외의 국가로부터 원천지국의 경제활동에 의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거주지국 과세는 

과세할 수 있는 '과세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많은 국가가 전세계 소득과세 제도를 채택하

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원천지국도 그 납세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권은 가지고 있

다.(원천지국과세). 이처럼 국제적 경제활동에 의해 얻어진 소득에 대해 자국이외의 원천지국

이 과세되고 특히 자국이 있는 거주지국도 과세되므로 필연적으로 국영을 넘는 이중과세, 즉 

국제적 이중과세의 상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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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일본국내

B사의 모회사(미국내) 소득(미국내 원천소득) 과세대상 과세대상 제외

B사(일본법인)의 소득(일본원천소득) 과세대상 제외 과세대상

구분 미국(국내) 한국(국내)

A사 본점의 소득(미국 원천소득) 과세대상 과세대상 제외

A사 한국지점의 소득(한국 원천소득) 과세대상 과세대상

2.2 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유형 

국제적 이중과세의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적 이중과세가 발생되는 것은 

원천지국 과세의 중복에 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 본점이 있는 미국법인(A 사라고 함) 

한국지점이 한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한국이 과세할 수 있다. A사의 소득이 한국내에서 창

출된 소득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방식으로 A사는 미국의 거주자이므로 A사가 벌어들인 소득

이 그 원천지를 묻지 않고 어떤 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미국은 A사에 

대해 과세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미국도 전세계 소득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명백하게 이중과세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A사의 미국 또는 한국 내에서의 과세구분 비교표 

자료: 본인 예시 작성

<표 2> B사의 모회사(미국내) 및 B사의 과세구분 비교표        

자료: Global Tax Service 홈페이지.

<표 2>의 또 다른 예시를 보면, A사의 한국지점인 자회사, 즉 한국의 현지법인(B사라 함) B

사는 모회사가 미국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법인이다. 일본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서는 일본에서 과세된다. 이것은 일본지점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미국내에서는 어떨

까. B사의 모기업이 미국내에 소재하더라도 B사는 일본 법인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과세

할 수 없다. 요약하자면 B사의 모회사는 미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으로 보고 B사는 일

본 법인으로 보고 과세될 뿐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이중과세는 발생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B사가 세후이익을 미국에 있는 모회사에 배당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이 경우 아직 

일본에서는 원천소득세가 과세된다. 특히 이 배당소득은 미국내 있는 B사의 모회사 소득이 되

므로 미국내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와 같이 일본 및 미국 쌍방에서 과세되게 된다. 세액으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B사의 소득을 100이라 하자. 일본 법인세율은 25.5%, 미국 연방세 세

율을 35%라고 한다면 B사의 수취액은 <표 3> B사의 미국모회사의 최종적인 수취액의 비율에

서 보여주고 있다. B사 및 B사의 미국 모회사는 일본과 미국 쌍방에서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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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일본 현지법인)의 세전소득 100

일본 법인세(세율: 25.5%) 25.5(100×25.5%)

B사의 세후소득 74.5(100-25.5)

B사의 미국 모회사의 배당액 74.5(100-25.5)

미국 연방소득세(세율: 35%) 26.075(74.5×35%)

B사의 미국 모회사의 세후소득 48.425(74.5-26.075)

최종적인 수취액은 48.425%가 된다. 이는 명백하게 이중과세되고 있는 것이다. 

<표 3> B사의 미국 모회사의 최종적인 수취액 비율

 자료: 본인작성 예시  

 

3. 국제적 이중과세의 배제방법 

국제적 이중과세를 완화 또는 배제하는 방법에는 외국세액공제, 외국소득면제, 외국세액손

금산입 등이 있다. 특히 국제적 이중과세의 조건과 그 목적의 상호협의, 투자촉진 등을 목적으

로 하는 상호조약이 있다. 

3.1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전 세계의 소득(국내 및 국외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는 국가

가 국제적 이중과세를 배재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국 거주자의 국내․외 소득과 내국법인의 국

내․외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납부세액(법인세, 소득세)으로부터 원천지국의 소득에 대한 납부세

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즉 외국세액공제 한도는 원천지국에서 납부된 세액만이 공제된다. 

결국 거주지국 납부세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세금의 이중납부가 없고 국제적 이

중과세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 세계소득에 대한 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한 내국법인

은 거주지국 내에 원천소득이 없고 국외 원천소득만이 있는 경우 거주지국의 동일세율로 과세

되고 원천지국에서 과세된 세액 전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따라 국내의 납부세액에서 제외된

다면 결과적으로 내국법인이 납부하는 세액은 거주지국 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의 국내 납부세

액과 동일하게 된다. 이는 거주지국내에 과세공평성과 경제의 중립성을 보장가능하다고 밝히

고 있다. 외국세액공제 제도에는 직접외국세액공제, 간접외국세액공제, 간주외국세액공제 등의 

유형이 있다. 

3.2 국외소득 면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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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이중과세를 완화하고 배제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외국소득면제제도가 있다. 이 제도

는 국외 원천지국에서 발생된 원천소득을 자국(거주지국)에서 과세대상으로부터  제외함에 따

라 국제적 이중과세의 배제를 도모하고 있다. 외국세액 공제제도는 전세계 소득과세의 입장에

서 원천지국의 소득도 거주지국의 소득으로 보아 세액계산을 하기 때문에 거주지국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에서의 경제활동은 기타 현지기업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보다 약해진다. 

이에 대하여 국외소득 면제제도를 적용하면 국외의 원천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율은 그 

원천지국으로 보아 과세되기 때문에 현지기업과 동일한 세율로 과세되어 대등한 경쟁력을 유

지할 수 있을 것이다. 

3.3 외국납부세액 필요경비산입 제도   

이 제도는 외국납부세액을 자국의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법인세

와 주민세는 기본적으로 손금계상을 할 수 없는 세금이더라도 외국납부세액을 거주지국 이외

의 경제활동에 의한 경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고에서 보면 확실하게 국제적 

이중과세 자체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거주지국 이외로 사업을 영위하는 

납세자의 세부담은 거주지국내의 납세자보다도 확실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적 이중과세의 

완화와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는 적절하지 않다. 

3.4 국제조세조약    

조세조약은 국제적 이중과세의 회피가 가장 큰 목적이며 이외에도 국제적인 탈세, 조세회피

행위의 방지, 정보교환, 자국 납세자의 보호 및 상호협의 등의 규정으로 이루어진 국가간 체결

이다. 이러한 조약들은 대부분 OECD모델 조약에 기초하고 있다. 기업이 국제투자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거주지국 과세 및 원천지국 과세의 이중과세가 발생한다. 조세조약은 조약 

당사국인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이 그 과세내용을 상호 분명하게 공개하고 이중과세 배제의 결

정을 규정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볼 때 국제적 이중과세의 배제와 조세회피 방지 등의 역할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일방의 국가에서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쌍방의 국가(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동일소득에 과세를 

하는 경우도 있다.  

4. 선행연구 검토

이재호(2009)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국외사업 소득과세체계와 관련한 개편논의를 바탕으로 

개편의 필요성 측면, 이론적 측면, 실증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제도 개편의 타당성을 검토했

다. 김재진․송은주․마정화(2011)의 보고서에서는 영국, 독일, 일본, 호주의 국외자회사 배당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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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제도를 소개하고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외국기업을 유치하거나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영국의 

Egger etal.(2011)은 외국원천소득 과세면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송금

이 증가하였다는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다. 지일진․최기호(2013)의 연구는 2009년에 도입된 일본

의 외국자회사 배당 소득면제제도가 한국내 일본기업의 조세전략에 미친 영향을 사례분석으로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Hasegawa and Kiyota(2013)의 연구에서도 일본에서의 국외자회사 배당 

소득면제제도 시행이후 배당송금이 증가한 실증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일본기업의 소득을 

해외자회사로 이전하여 일본에서 비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과세당국의 이전가격과

세가 강화될 여지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Ⅲ. 거주자와 내국법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조정제도 및 조정효과 

비교

1. 한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1.1 소득세법상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국외에

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필요경비산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1)다만, 사업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2)

 

1.1.1 외국납부세액공제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

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

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3) 공제한도액 계산은 국외사

업장이 2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 사업자가 국가별로 구분하여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 

국별한도액 방식에 의한다.4) 

1.1.2 필요경비산입

1)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2) 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 제6항
3)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4) 2015년 세법개정에 따라 일괄한도액 방식을 폐지하고 국별한도액 방식만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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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거주자는 세액공제 방법이 아닌 필요경비산입을 선택할수 있다.5) 국

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이다. 필요경비에 산입할 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는 외국

세액공제방법과는 달리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지 않아 외국납부세액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2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1.2.1. 외국납부세액공제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 

전액을 세액공제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 외국법인세액 가운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을 한도로 공제한다. 산출세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과

세표준금액에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의미한다. 

1.2.2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기존의 세액공제방법 이외에 손금산입방법을 추가로 인정하여 납세

자의 임의선택에 따라 납부세액공제와 손금산입방법 가운데 하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선

택적용의 이유는 기업의 국내와 국외의 사업활동에 의해 기존의 세액공제방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를 시정하여 궁극적으로는 해외에 진출하는 내국법인을 보다 적극

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2. 일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2.1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이 방식은 일본의 기업이 현재 많은 외국에 진출해 있는 현황을 말해주고 있다. 일괄한도액 

계산이 간단하고 납세자측 또는 세무당국의 세무 행정부담이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다. 한편 

기존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2009년(평성21)의 세제개정에서「외국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익금불산입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폐지되었다. 이러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폐

지와 익금불산입제도의 적용으로 인해 오히려 조세회피의도가 더 커질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

다. 

 

2.2 소득면제 제도

5)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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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원천지 소득 세율 세액

A국 2,000 26% 520

B국 3,000 45% 1,350

합계 5,000 1,870

동 제도는 국외자회사를 대상으로 하며 국외자회사 배당 소득면제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을 내국법인에 의한 출자비율이 25%이상의 법인으로 정하고 있으며6), 그 출자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하고 발행 완료된 주식 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주식 수 또는 금액비

율 중 어느 하나가 25%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국경을 넘은 모자회사간의 배당지급에 대한 이중과세 배제방

법을 적용대상은 변경하지 않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에서 국외소득면제방식으로 유형만 

변경한 것이다. 소득면제액은 외국자회사의 수취배당액 중 5% 상당액을 당해 배당에 관한 비

용으로써 소득면제대상 배당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7) 

3.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이중과세 조정효과 비교    

 

3.1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한 세부담의 혜택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한 세부담의 혜택이 일괄한도액방식과 국별한도액방식 중 어떤 방식

이 유리한지 <표 4>와 <표 5>에서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아래 예시를 보면 일본의 외국납

부세액 공제한도액은 A국이 800, B국이 1,200으로 합인 2,000의 한도내에서 공제가능하다. 따

라서 일괄한도액방식의 경우 A국은 520 전액공제되고 280의 공제가능 여유한도가 있다. 그러

나 B국은 한도 1,200을 초과하는 150의 공제한도 초과액이 발생한다. 따라서 여유한도 280에

서 공제초과액 150을 추가로 공제하고 여유한도가 130이 남게 된다. 즉 A국 520과 B국 1,350

의 합인 1,870의 외국법인세액 전액이 공제가능하다. 반면에, 국별한도액방식의 경우 A국은 공

제한도 800이내인 520 전액이 공제가능하지만 B국의 경우 공제한도인 1,200을 초과하는 150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은 A국 520과 B국 1,200의 합인 1,720이 

된다.   

<표 4> 국별 국외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예시  

                                                                 (단위: 천엔) 

6) 日本 法人稅法 第23條의 2
7) 日本 法人稅法施行令 第22條의 4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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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초과액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 > 공제한도액의 경우

공제여유액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 < 공제한도액의 경우

구 분 A 국 B 국 합 계

(a) 국외소득         2,000 3,000 5,000

(b) 공제한도액(40%)  800 1,200 2,000

(c) 외국법인세액     520 1,350 1,870

(d) 차 감            280 -150 130

(1) 일괄한도액방식   1,870

(2) 국별한도액방식   520 1.200 1.720

<표 5> 일괄한도액과 국별한도액 방식의 세부담 혜택 비교

                                                                 (단위: 천엔)

자료:「詳說外国稅額控除制度ㆍ外国子会社配当益金不算入制度ㆍ外国子会社合算制度の申告実務」, 稅務
硏究会. 最判平 판례시보 1918호 3항.   

 주 : 1) 일본의 세율은 40%로하고 상기 이외의 소득은 없다고 가정함. 

     2) (d)=(b)-(c)

     3) 일괄한도액방식(1) : 합계가 b와 c 중 적은금액        

     4) 국별한도액방식(2) : 국가별 b와 c 중 적은금액

이러한 예시의 결과와 같이 일괄한도액방식은 국별한도액방식보다 150만큼 더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보다 유리한 적용방식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150의 차이는 일

본의 공제한도 세율(40%)과  B국의 법인세율(45%)사이의 차이인 5%의 차이(3,000×5%)이다. 즉 

150의 차이는 원칙적으로 이중과세가 된 부분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대상에 해당하

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이 일괄한도액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일괄한도액방식은 다국적기업을 목표한 기업에게는 국제경쟁

력을 제고해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외국자회사의 사업연도와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결

산시기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의 발생시기와 일본에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의 적용시기가 다른 경우 국제적 이중과세의 배제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일본은 3년간의 이월공제 제도가 도입되었다. 일본의 법인세법에서도 공

제한도초과액 및 공제여유액에 대해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6>과 <표 7>의 

예시는 공제한도초과액과 공제여유액 발생시 각각의 이월공제액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 6> 이월공제 발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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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x1기 (공제한도이월액) x1기 (공제여유액)

   a. 외국법인세액 30,000 30,000

   b. 공제한도액 24,000 40,000

   c. 당기공제액 24,000 30,000

   d. 공제여유액   0 10,000

   e. 공제한도초과액 6,000 (3년간 이월공제가능) 0

ㆍA사(뉴질랜드 법인)는 クック제도에 100% 자회사인 B사를 설립(유로채권의 운용이익에 관

한 법인세 경감목적)  

ㆍクック제도 내에 별도법인 C사 설립

ㆍA사는 운용자금을 C사로 송금

ㆍC사로부터 B사에 운용자금을 대여한 경우 대여금 이자의 15% 원천세가 과세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X은행과 B사간에 대출계약을 체결함. 

･ X은행의 B사에 대한 대부금으로부터의 이자수령액은 15% 원천세액공제 후의 금액(대부금 

이자를 100으로 한다면 X은행 수취이자액은 85가 된다.

･ X은행은 B사에 제공한 대여금의 상당액을 C사의 예치금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이 자금

은 A사로부터 C사에 송금된 것으로 예금이자는 상기 B사의 대부금이자 상당액(원천세액 

공제전)로부터 X은행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100-수수료)이 된다. 

<표 7> 공제한도초과액과 공제여유액 발생시 이월공제 예시 

                                                                        (단위: 백엔)

3.2 일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소송 사례

일본에서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동 제도

는 해외의 원천지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외국납부세액을 국․내외 모든 소득에 

기초하여 과세된 국내 법인세액에서 직접공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다 용이하게 조세회피가 

발생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한도액 계산은 일괄한도액 방식을 적용하

고 있다. 이러한 일괄한도액 계산이 간단하고 납세자또는 세무당국의 세무행정 부담이 간소화

되는 장점이 있다.

  

<사례 > 邦銀 외국세액공제 사건8)

(1) 자금의 흐름

8) 最判平 판례시보 1918호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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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뉴질랜드 모회사)는 C사(クック제도 소재)에 자금을 송금하고 C사는 송금받은 자금을 X

은행(クック제도 소재)에 예치하고 X은행은 예치금으로 B사(クック제도 소재 자회사)에 대출을 

함으로써 A사는 クック제도에 설립한 자회사 B에게 간접적으로 운용자금을 투자하게 된다.    

 

<표 8> 모･자회사의 자금 흐름도

(2) 예금이자 및 대부금이자 수령

C사는 X사로부터 예금이자(100-수수료)를 수령하게 되고 X은행은 B사로부터 대여금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위의 예제와 같이 C사는 クック제도에 의한 원천세 지급을 면제받게 되고 X

은행은 수수료를 상회하는 금액의 クック제도 원천세를 부담하게 되어 수령액 원본에서 손실

이 발생하지만 일본에서 외국세액공제(공제여유 한도를 이용)를 받아 최종적으로는 이익을 얻

게 된다. 

<표 9> 모･자회사의 예금 및 대출이자 수수도

(3) 사건의 요지 및 시사점

이 사건은 외국세액공제에 있어서 공제여유액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국제적인 금융수취를 

받음으로써 채권의 이자에 대해 발생하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은행이 가지고 있는 공제여유

액을 이용하여 세액을 일본의 외국세액공제에 대해 흡수하는 것으로서 구성되며 법인세의 신

고에 있어서 외국세액공제를 적용한 것이 문제가 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현행 세법에 의한 

조세회피행위 부인의 여부가 주목된 사건이지만 일본이 국제적 이중과세의 배제방법으로 채택

하고 있는 외국세액공제 방식에 대해 일괄한도액 방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용한 국제적 

조세회피 사건이며 외국세액공제 방식에 대해 일괄한도방식의 국제적 이중과세 배제의 기술적 

한계가 있는 사건이다.

         B사                      X은행                     C사

                 대여이자수령              예금이자수령

    

     A사                 C사                 X사                B사

            자금송금             자금예치           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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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개선방안

1. 국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의 국제적 동향  

2009년 세법 개정을 통해 일본은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을 익금에 불산입하는 일명 익금불산입제도를 도입하였다. 동시에 기

존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조세제도와 경제환경이 유

사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의 조세제도 개정은 우리나라의 외국 원천소득 과세와 

관련한 제도에 참고 자료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일본의 세법개정은 지속적인 경

제성장을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경영성과가 일본 모회사로 배당되어 유입될 수 있도록 배당

소득에 익금불산입의 과세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9) 일반적으로 국제조세 

정책에 있어서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자본 수출국들은 자본수출중립성을 고려하여 외국납부세

액공제방식(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많은 국

가들이 국외소득면제방식(원천지국 과세원칙)으로의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현

황을 보면 일본과 영국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면제제도를 도입(2009년)함으로써 OECD 

국가 중 26개국이 원천지국 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10) 또한 미국은 현재 거주지국 과세제

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법인세율 인하와 국외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국제적 추세가 변화하고 있다.11) 

2.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개선방안 

해외투자가 증가된다면 필연적으로 해외로부터의 이익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해외수익의 

국내로의 송금도 증가할 것이다. 최근 유로시대가 되면서 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투자가 증가

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이러한 경향은 역으로 국내 경제의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

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국외소득면제 방식은 해외수익의 국내로의 송금 활발화가 예상되므로 

해외시장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국내기업이 경쟁상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국외

9) 經濟産業省, “我が国企業の海外利益の資金還流について - 國際租稅小委員會 中間論点整理”, 2008,   
pp.7-10.

10) Business Roundtable, “Taxation of American Companies in the Global Marketplace: A Primer”, 
2011, p.15. 

11) 최근(2014.8.)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보면 국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

액공제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고 손회사의 동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개정의 취지를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간 과세형평을 위해 국외손회사와 단순 지분투자 목적의 국외자

회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간접외국

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의 전통적 문제

점인 이중과세의 문제, 국내투자 축소의 문제 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유석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한 국제적 이중과세조정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 432 -

종전내용 개정내용 개정사유 적용시기 법률법령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모회사가 10% 이상의 

 자회사 주식직접보유

-자회사가 10% 이상의 

 주식보유(모회사의 10%

 이상 간접 주식보유)

<지분율 요건강화 및

  손회사 적용 제외>

-모회사가 25% 이상의

 직접 주식보유

-국외 손회사 적용제외

-국내투자와 해

 외투자간 과세

 형평을 위해 

 국외 손회사와 

 단순 지분투자

 목적의 국외자

 회사 제외   

2015.

1. 1.

법법 

57조

법령 

94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한도계산방식:①,②중     

 큰 금액

 ① 국가별한도 방식

 ② 일괄한도 방식 

<공제한도방식 합리화>

-국별 한도방식만 허용 -저세율국을 이

 용한 외국납부

 세액 과다공제 

 방지 

2015.

1. 1.

소령 

117조

법령 

94조

소득면제 방식으로의 전환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본다. 2009년 일본은 세제 개정을 통해 거

주지 기반 과세방식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원천지 기반 과세방식인 외국

자회사 배당소득 면제제도를 도입하였다. 국외소득 면제방식은 국제적 이중과세 배제를 목적

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유럽의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다. 국외소득면제는 해외 원천 수익에 대

해 전혀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투자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 동 

제도의 시행에서 본래의 도입 취지에서 기대되었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한 동 제도로부터 예측 가능한 몇 가지 효과를 생각해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동 제도의 도

입을 고려해 볼 수도 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2015년 개정세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 <표 10>에서와 같이 개정하였다. 

<표 10>에서와 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 117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 94조에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계산 방식을 국가별한도 또는 일괄한도 중 선택하는 방식에서 국가별한도 방식만 허

용하기로 개정했다. 이는 미국, 영국, OECD 등 대부분의 국가가 일괄한도 방식을 허용하고 있

지 않은 국제적 흐름에도 부합된다고 본다. 또한 법인세법 제 57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 94조

에서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고 손회사 적용을 제외하기로 

개정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일괄한도 방식은 어떤 국가에서 소득이 많이 발생하고 다른 국

가에서 역으로 손실이 발생되더라도 두 국가에서 발생된 총소득과 총손실을 상계한 후의 소득

에 대해 외국법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세율이 낮은 원천소득에 대

한 외국납부세액은 거주지국의 세율보다 높은 세율의 외국납부세액 부분에 대해서 외국납부세

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일괄방식보다는 국별한도액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표 10 > 2105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에 대한 개정내용

 참고: 기획재정부,『2014년 세법개정안』을 참고하여 발췌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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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국제적 이중과세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외국세액공제 방식이 완전하게 이중과세가 배제된다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가속화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국제경제사회의 흐름에서 이중

과세 배제가 불완전한 상태라면 기업의 해외진출 위축과 이미 해외에 진출해 있는 자회사의 

본국으로의 배당 동기가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 이중과세 배제를 위해 보다 더 정교한 

세제의 정비와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과 구체적인 발생 형태 및 이중과세의 조정 방법

별 장･단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가 현재 채택하고 있는 조정방법 및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의 개정(2015부터 적용) 내용을 검토하였다. 예시를 통한 검토결과 외국납부세액 공

제방식 중 일괄한도액방식이 국별한도액방식보다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적용방

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괄한도방식은 계산이 간편하고 공제여유 범위를 가지고 있

는 기업에게는 보다 많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는 최근 세법개정에서 2015년부터 국별한도 또는 일괄한도 중 선택가능 방식에서 국별한도 방

식만을 허용하기로 개정했다. 동시에 적용요건 또한 강화되었다.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10% 

이상의 지분율 요건을 25% 이상 지분율 보유로 상향조정하고 외국손회사를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개정했다. 물론 미국, 영국, OECD 등 많은 국가가 일괄한도 방

식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는 부합된다. 그러나 지분율 상향조정에 따라 사실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로 인해 외국납부세액공

제 방식의 전통적 문제점  인 이중과세의 문제 및 국내투자 축소의 문제 등을 심화시킬 수 있

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국제조세 정책에 있어서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자본 수출국들은 자본수출중립성

을 고려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럽국

가를 중심으로 많은 국가들이 국외소득면제방식(원천지국 과세원칙)으로의 전환이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국제적 추세의 변화에 부합되는 

이중과세 조정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한 개선노력이 요구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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